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김현기 의원 발의)

의안
번호 2493

발 의 년 월 일:2025년 03월 25일
발 의 자:김현기 의원(1명)
찬 성 자:고광민, 김영철, 김종길,

김태수, 박　석, 박승진,
옥재은, 이민석, 최진혁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의 취득과 주택의 건설ㆍ공급, 주거복

지 사업 외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,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

업, 관광지 개발,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, 산업거점개발사업 등

도시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. 이에

맞춰 개발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명에 명시하여 기관 명칭을

변경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거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,

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공공기관

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관 명칭을 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’로 변경함(제명, 안 제1조, 안

제2조)

나. 조례의 목적에 ‘도시의 개발ㆍ정비, 토지’를, ‘시민복리 증진과 주거

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’를 명시

함(안 제1조)

다. 부칙

-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등

3. 참고사항

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
















